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6. 19.>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개인ᆞ가족자연장지

  가. 개인ᆞ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자연장

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ᆞ가족자연장지는 지형ᆞ배수ᆞ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ᆞ침수의 우

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ᆞ문중자연장지

  가. 종중ᆞ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

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ᆞ배수ᆞ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ᆞ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

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

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ᆞ배수ᆞ토양ᆞ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ᆞ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

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문에 따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2) 2천제곱미터 이하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ᆞ

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와 법인의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내

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

설물(마목 본문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

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ᆞ하천ᆞ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

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지역

  나. 자연장지는 지형ᆞ배수ᆞ토양ᆞ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ᆞ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미터 이

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보행로 및 안내표지판은 자연장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구역 또는 지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이미 마목의 시설

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사원 경내

    2) 기존의 장사시설 안의 일정 구역

    3) 기존의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

  사.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

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


